
- 129 -

제 2 분과 <선교와 정치, 경제, 법, 환경>

주제발표 4

성경과 법학의 상호 계에 한 연구 

(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Holy Bible and Jurisprudence)

- 특히 모세오경을 심으로(especially focused in Pentateuch)    

김형남(경성 학교 법학과)

Ⅰ. 문제의 제기                     

 시 는 드러커(Peter F. Drucker)가 오랜  고한 바와 같이 다원주의 사회1)가 도래하 다고 

해도 과언이 아니다. 한 는 한 마디로 정보화 사회(Information Age)의 극치를 이루는 자정부

(Electronic Government)2)시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.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가치 의 혼란

으로 인해 다원주의 경향이 최고도에 달해 인간성의 상실시 라는 표 조차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. 

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이

라고 악된다. 

주지하다시피 법학은 종합 인 사회과학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

사회발 에 필요한 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다. 1945년 8월 15일 우리

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해방되면서 모든 역에서 독립이 달성될 것처럼 보 다. 

하지만 굳이 역사가들의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실질 인 독립은 한참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

했었다. 특히 법학은 식민법학의 구태를 1960년 까지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고 회고할 

수 있다.3)        

이러했던 과거 법학방법론보다 재의 법학방법론은 서구의 인 이론과 례들을 수용하여 

1) Peter F. Drucker, 김용국 역, 새로운 실(The New Realities), 93-98면.  

2) 자정부의 어식 표 인 Electronic Government는 원래 자 은행서비스를 뜻하는 Electronic 

Banking을 모방한 것이었다.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을 해서는 황성돈, 정충식 공 , 자정부의 이

해, (다산출 사, 2002), 3-6면 참조.   

3) 우리 민법은 일제가 만들어  조선민사령이라는 법령을 1959년까지 사용하다가 1960년 1월 1일에 행 

민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. 이에 해서는 곽윤직, 민법총칙, (박 사, 1992), 24면 참조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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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시게 발 하 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. 물론 막연한 법학방법론이란 용어보다 법해석학이라는 용

어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일 것이다. 왜냐하면 법학의 여러 가지 역4) 에서 가장 일반 인 역이 

법해석학이기 때문이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해석학이 정치권력을 합법화해주거나 사회 인 부정

부패를 감아주는 역기능을 행하기도 하 다는 이다.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치 권력자들이 

법해석학을 악용하 고 무기력한 법학자들은 이들에게 이론 인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

것이다. 그 다면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해 제정된 법률이나 법 개념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

로 돌릴 수 있을까? 즉 어떻게 하면 법의 순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? 

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에 해 기록한 책이며 법해석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성경(Holy 

Bible)5)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.   

주지하듯이 성경은 함축 인 표 으로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구나의 공감 가 형성될 수 

있는 객 인 해석(objective interpretation)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. 이런 측면에서 성경해석은 법해

석과 유사하다. 

세상의 여러 가지 문언들  법문(法文)은 그 무엇보다도 함축 이기 때문이다. 일반 으로 해석이란 

‘무엇인가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행 ’(the act of providing the meaning of 

something or explaining something)6)라고 표 할 수 있다. 한 미국 일(Yale) 로스쿨의 휘스(Fiss) 

교수는 “해석이란 어떤 상의 의미를 기계 이고 무의식 으로 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 주체와 객

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는 그 상호작용의 산물”7)이라고 표 하기도 하 다. 특히 성경해석

은 학문 인 성격 외에도 휘스(Fiss) 교수의 표 처럼 ‘행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’이

라는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 성격(gnostic feature)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 인 측면에서는 성경해석의 주 이며 인 측면을 지양하고 최 한 성경

해석의 객 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무인바, 이런 일에는 특히 구약 성경 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

법 개념과 법 원리를 찾아내어 이를 인 법해석학에 응용하는 것이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. 

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모세오경의 몇 몇 구 에 담긴 법학 인 의미, 특히 ‘법 의 법’이라 할 

수 있는 헌법에 기 한 의미와 원리, 는 철학 인 법 개념과 법 원리를 악하여 분석함으로써, 성경

에 충실한 해석만이 ‘법이론 다원주의’에 빠져 재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법해석

학 역에 좋은 시사 을 제공해  수 있을 것이다.   

Ⅱ. 모세오경에 나타난 법 개념과 법원칙

4) 법해석학, 법정책학, 입법학, 사법학 등이 그것이다.

5) 김명수, 역사  수의 생애, (한국 신학연구소, 2004), 20면.

6) Random House Webster's College Dictionary, (New York: Random House Inc., 1995), p.705.

7) Owen M. Fiss, "Objectivity and Interpretation", (｢Interpretation Law and Literature｣, Chicago: 

Northwestern University Press, 1988), p.2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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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창세기--혼인과 가족제도의 창설

단순한 가정이지만,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재 혼인제도와 가족

제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. 일단 국내의 한 헌법학자는 그의 서에서 “ 문명국가에서의 가족

계는 건 인 남존여비사상을 배격하고 가부장 제도를 부정하며,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 인 평

등을 기 로 한다. 따라서 민주국가에서의 가족 계의 성립원인이 되는 혼인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

평등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혼과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.”8)고만 

서술하고 있다. 즉 그는 이러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기원과 본질을 악하지 못한 채 형식 으로 

사회 혼인과 가족제도의 단면9)만을 악하고 있는 것이다. 일반 으로 헌법학자들은 이처럼 그 단면만

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 련된 성경을 신 하게 해석해보면 혼인제도나 가족제도의 실질 인 

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. 

창세기 2장 18 의 “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 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하

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”는 말 이 바로 그것이다.

믿는 사람들의 개별 신앙에 따라 조 씩 차이는 있겠지만, 하나님의 이 말 은 재 한국사회의 이

혼문제10)를 해결할 좋은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.

즉  성경말 처럼 ‘여자가 남자를 먼  돕는 배필’이 되지만, 고린도 서 7장 3  “남편은 그 아내

에게 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게 할 라.”는 말 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한 의무

를 먼  다하라고 강조함으로써 부부화합의 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.  

2. 출애굽기--헌법의 기 형태, 국가 법체계의 형성

(1) 출애굽기와 고  법 들의 계

출애굽기가 술된 연 는 략 B.C. 1440년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11) 역사 으로는 B.C. 1750년경

에 제작되어진 함무라비 법 12)보다 후 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출애굽기가 함무라비 법 을 인용

8) 권 성, 헌법학원론, (법문사, 2006), 277면.

9) 우리 헌법재 소도 “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 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

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.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  평등의 바탕 

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

그 시기는 물론 상 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,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

지할 수 있고,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.”라고 시함으로써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피상

으로만 악하고 있다. 이에 해서는 헌재결 1997.7.16.95헌가6 등 병합 참조.   

10) 재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약 45% 정도로서 OECD 국가  3 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

370 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. 2007.7.19. 네이버 지식검색 참조.  

11) 아가페 큰  성경, 82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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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수도 있다. 하지만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기  에서 작성된 율법책이므

로 출애굽기에 표 된 율법들의 기원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. 주지하다시피 부분의 성경

학자들은 창세기도 모세가 작성하 다는 데에 합의하고는 있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법 인 표 들과 

그 뒤 네 가지의 경 에 이어지는 법 인 표 들이 언제부터 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. 

그 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 을 비롯한 성경 외 인 법 들의 기원을 하나님의 말 으로 인식할 수 있

고, 하나님의 그러한 말 이 시 으로는 늦었지만 모세에 의해 서술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

다. 

(2) 십계명--헌법  국가법체계의 형성

출애굽기 20장에서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기 이고 요하다고 할 수 있는 ‘십계명’을 서술하고 

있다. 얼핏 보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 가지 명령으로

만 인식될 수 있다. 하지만 법의 생성과정을 밝히는 법제사 인 에서 고조선의‘팔조 법’13)과 비교

해보면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.

주지하다시피 여덟 가지 조문 에서 세 가지 조문만이 존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

같다.

제1조는 ‘相殺 以當時相殺’(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죽인다)이라고 하여  형법의 응보형주의를 

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행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가 7개 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사법의 모태

가 되고 있는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. 

제2조는 ‘相傷 以穀償’(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게 한다)라고 하여 일단 동해보복 

사상( 에는 , 이에는 이)보다는 진일보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. 그러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분화

되지 않고 있는 에서 원시 인 형태를 그 로 간직하고 있다.

제3조는 ‘相盜 男沒入爲家奴 女子爲婢 欲 贖  人五十萬’(남의 재물을 훔친 남자는 피해자의 집에 

들어가 남자 노비가 되고 그 남자의 아내 한 여자 노비가 되지만, 혹시 배상하고자 하는 자는 한 사

람에 오십만 을 지불해야 한다)이라고 하여  형벌  징역형과 유사한 ‘형벌노비제도’를 규정하고 

있으며 더 나아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액으로서의 오십만 을 규정하고 있다. 

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도 법 인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. 

12) 함부라비는 바벨론의 제1왕조의 여섯 번째 왕이며, B.C. 1792년부터 1750년까지 통치하 다. 이 법

은 바빌로니아 어로 작성되었으며, 성경 외 인 법률문헌으로 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. 총 

282개의 법조문으로 구성된 방 한 법 이다. 이에 해서는 Victor P. Hamilton, Handbook on the 

Pentateuch, (MI; Baker Book House, 2005); 강성열 & 박철  역, 오경개론, (크리스챤 다이제스트, 

2007), 266면 참조. 

13) 최용기,“헌법의 근원”,(헌법학연구 제1집,1995.11),15-17면. 최용기 교수는 팔조 법을 고조선시 의 기

본 인 권리를 보장하기 한 것이었다고 서술(15면 맨 아랫 )하고 있는데 이는 팔조 법의 헌법  

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목이라고 하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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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십계명에는 국가의 성문헌법처럼 문(preamble)이 있다. 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치한 문

장으로서 헌법 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.14) 주로 이 문에는 헌법의 지도이념과 가치

질서 등이 담겨져 있다.  

그런즉 십계명의 문(출애굽기 20장 1-2 )도“하나님이 이 모든 말 으로 일러 가라사  나는 를 

애굽 땅,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의 하나님 여호와로라”고 명시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죄악의 

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. 즉 어떠한 논리를 가져 오더라도 기독

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요하다

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.      

둘째,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

다. 이는 우상숭배의 엄격한 지라고 해석된다. 만약 이를 법체계로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이 헌법

문과 헌법 제1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다른 체

제를 선택하게 되면 헌이며, 결국 형사 처벌되는 것과 유사하다.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계명들은 뒤

에 나오는 여섯 가지 계명들의 기 가 된다.15)  

셋째,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 인 

명령들이다. 제5계명은 부모와의 계를 한 규범을 세워주는 것이므로 모든 사회 계의 첫 출발 이 

된다.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가족법의 모태이며 모든 민법과 상법 등 사법(私法) 체의 모태가 된다고 

해석될 수 있다.

제6계명(살인 지), 제7계명(간음 지), 제8계명( 도 지), 제9계명( 증 지), 제10계명(권력자나 

고 공직자의 뇌물수수 지)16) 등은 모두 형사법의 기원이 되는 계명들이다.17)

바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국가인 이스라엘의 기틀을 만들고, 국가법체계의 기본인 

민사법과 형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.

(2) 엄격한 형벌제도

 형벌체계는 이미 오래  엄격한 ‘응보형주의’에서 ‘교화형주의’로 탈바꿈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

않을 것이다. 그 기 때문에 감옥을 형무소라고 하지 않고 교화한다는 의미의‘교도소(矯 所)’라는 용어

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.

14) 권 성, 앞의 책, 129면.

15) John J. Durham, Exodus of Word Biblical Commentary, (Texas: Word Books, 2000); 손석태 & 채천

석 역, 출애굽기, (도서출  솔로몬, 2000), 480-481면.  

16) 원래 열 번째 계명의 원형은 과도한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기를 갈망하는 권  있는 자리에 앉아 있

는 사람에 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. 이에 해서는 손석태 & 채천석 역, 의 책, 

490-491면 참조.

17) 필립스라는 학자도 “십계명은 시내 산에서 주어진 고 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 의 형법의 구성요소가 

되었다.”고 표 하 다. 이에 해서는 손석태 & 채천석 역, 의 책, 491면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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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실제 행형을 실시한 정부의 통계 등에 의하더라도 교도소 내에서의 범죄의 확 재생산 는 

재범, 유사범죄의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쉽게 할 수 있다. 그 다면 오래  하나님이 

말 으로 주신 ‘엄격한 형벌체계’가 범죄를 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. 

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1장 12 에서 17 까지의 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즉 살인죄(사람을 쳐 죽이는 자,12 ), 존속상해죄(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,15 ), 약취유인죄(사람을 

후린 자,16 ), 존속 명 훼손죄(아비나 어미를 주하는 자, 17 )를 범한 자들은 고려의 여지없이 

 형벌로서의 사형을 선고했다. 그리고 특이한 것은 13 에 “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

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”라고 

하여 ‘도피성’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. 이는 인 의미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하나의 

‘치외법권’지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.

끝으로 엄격한 형벌제도는 출애굽기 21장 23 에서 25 까지의 ‘동해보복사상'에 그 로 잘 나타나 

있다. 즉 “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, 은 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

발로, 데운 것은 데움으로,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니라”고 명시함으로써 

엄격한 형벌제도를 나타내고 있다.    

(3) 손해배상법

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 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손해배상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

하고 있다. 이는 일단 출애굽기 22장 1  “사람이 소나 양을 도 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

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 니라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 즉 불법행

인 가축의 도행 에 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. 이는 

민․형사책임이 분화되기 이 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. 특히 피해액의 다섯 배나 네 

배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는 것은 형사벌로서의 벌 형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된다.  

(4) 정당방 개념

출애굽기 22장 2 은 “도 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"라고 규정함

으로써 형법상 정당방 개념의 모태가 된다.18) 주지하다시피 정당방 는 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서 

‘자기 는 타인의 법익에 한 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 하기 한 상당한 행 ’를 말한다. 즉 자기 

는 타인의 법 인 권리에 한 부당한 침해를 당할 험에 처한 경우에 국가기 으로부터 구제를 받

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침해를 배제하기 한 긴 행 라고 설명할 수 있다.19) 

18) 손석태 역, 출애굽기 535면.

19) 정성근, 형법총론, (법지사, 1987), 254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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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정당방 를 출애굽기 22장 2 에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. 

(5) 재 의 공정성

를 살아가는데 있어서‘공정한 재 ’이 얼마나 요한 것인지는 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 그

다면 공정한 재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?

우리 헌법재 소는 이에 해 “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속에는 원칙 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

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한 답변과 입증  반증하는 등 공격 ․ 방어권이 충분히 보

장되는 재 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.”20)고 설시하고 있다. 즉 공정한 재 이란 재 을 받는 사

람에게도 충분히 말을 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

출애굽기 23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주 하는 재

(법 )과 재 을 돕는 증인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. 

출애굽기 23장 1 은 “ 는 허망한 풍설을 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

말며”라고 하여 증인으로서 증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다. 한 3  “가난한 자의 

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 니라”라고 하거나, 6  “ 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

지 말며”라고 해서 재 에서 재 은 가난한 자를 도와 다는 생각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 을 

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.

한 출애굽기는 최근까지 실 사회에서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뇌물수수 문제에 해서

도 경고하고 있다. 23장 8 은 “ 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

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”고 경고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공직자들이 소 하게 간직해야 될 살아

있는 말 이 된다.

3. 기--성범죄에 한 경고 메시지

         

(1) 근친상간  난잡한 성 계의 지

기 18장 6 은 “ 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 니라”고 하여 반 인 근

친상간을 하고 있다. 하지만 이에 해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. 즉 이미 창세기(창 20:12)에서 

아 라함은 자기의 이복 이와 결혼하 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반하 기 때문이다.       

그러나 이는 과거를 징책하는 규정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

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.   

 특히 19 (월경 의 여인과 성 계 지)부터 23 (수간의 지)까지는  시 에 빈번히 일어나고 

20) 헌재 1996.12.26. 94헌바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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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난잡한 성 계를 언하면서 이를 엄격하게 지하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는 태도가 바람직하

다.21)   

(2) 공정한 재

공정한 재 이 얼마나 요한 것인지는 실제 재 을 경험해보면 실히 느끼게 된다. 술한 출애굽

기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 지만  기 19장 15 에서 “ 희는 재 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

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 할 며”라고 하여 공정한 

재 을 한 구체 인 방법론까지 제시해주고 있다. 즉 재 을 할 때에는 “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

말고 권세 있는 자도 편들지 말라”는 말 인 것이다. 여기에서 재의 많은 법 들에게 자신들에게 소

한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다.

4. 민수기-- 치외법권 지역과 과실치사

민수기 35장은  형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소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 35장 11

은 “ 희를 하여 성읍을 도피성(city of refuge:망명을 하는 도시, 난민 수용지)으로 정하여 그릇 살

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”고 규정함으로써 과실치사를 행한 범죄자를 엄격한 형벌에 처하지 말고 

재의 징역형과 같이 도피성에서만 칩거하게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.

살인행 에 한 지나치게 엄격한 형벌인 형으로서의 사형제도만을 두고 있던 구약시 에서 이

와 같은 명한 외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. 

여기에 착안하여 우리 형법 제14조에서도 “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

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 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.”고 규정함으로써 

과실에 한 처벌이 외임을 밝히고 있다.

 한 35장 16 22)부터 31 까지 꾸 하게  형법각론 분야에서 거론되는 ‘고살’(故

殺:manslaughter)23)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. 이런 구체 인 형법 용어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

사실은 모든 법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 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. 

5. 신명기--공정한 재 과 할, 심 제도, 수사방법

21) 강성열 역, 오경개론, 381면.

22) “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”(민 35:16)

23) 이재상, 형법신강(각론Ⅰ), 박 사, 1990, 26면 참조. 고살은 사 에 계획함이 없이 우연히 살인을 하게 

되는 경우를 말한다. 고살에 비해 사 에 계획된 살인을 ‘모살’이라고 하여 더욱 가 처벌하고 있다. 

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형법의 향을 받아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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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공정한 재 과 법원의 할권

신명기 16장 18  “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 를 따라 재 장과 유사를 

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 할 것이니라”라는 말 을 으로 해석하면 “각 지역마다 

할권을 두고 시민들을 재 하라”는 말 이 될 것이다. 효율 이고 공정한 재 이 되기 해서는 할

권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.

(2) 심 제도의 기원

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 을 해 심 제도24)를 두고 있다. 각  지방법원, 고등법원, 

법원의 3심제도가 바로 그것이다. 

신명기 17장 8 부터 11 까지는 하 법원에서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 법원에서 심리하게 된

다는 소송법상 기본 인 내용을 담고 있다.25) 여기에서 신명기가 소송법의 기원도 된다는 사실을 인식

할 수 있다. 특히 11  “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 로, 그들이 네게 고하는 결 로 행할 

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”는 말 은 상 법원

은 법률심(재 에 법률이 정당하게 용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)만을 행하고 사실심을 행하지 않는

다는 원칙을 잘 표 하고 있다. 

  

(3) 수사방법론

심지어 신명기 21장은 형사 차 상 수사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다.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

인 방법이긴 하지만 성경의 치 성을 보여주는 목이어서 놀라움을 할 길이 없다. 특히 신명기 21

장 1 과 2 에서는 “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

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의 장로들과 재 장들이 나가서 

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”라고  형사 차상 수사원칙을 잘 설명

해 주고 있다. 즉 살인사건이 발생하 다면 그 지역을 폐쇄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

사는 지역인 도심지와의 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.26)

Ⅲ. 결론

24) 심 제도에 한 자세한 설명을 해서는 http://www.scourt.go.kr를 참조.

25) 同旨, 강성열 역, 오경개론, 552면.

26)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개념을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. 수사란 “범인을 발견․보 하고 증

거를 발견․수집․보 하는 수사기 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의 통설이

다. 이에 해서는 백형구, 형사소송법강의, (박 사, 1985), 300면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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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턴 교수의 표 처럼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만큼 성경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많이 된 분야는 없

을 것이다.27)

하지만 오경의 법률 인 부분만큼은 구보다도 법학자들의 핵심 인 연구 분야임을 부인할 수는 

없다. 그러나 이는 기 인 성경지식 없이 법학지식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나름 로의 어려움

을 내포하고 있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,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표 인 사회가 우리 한국사회임

을 부인할 수는 없기에 이 논문의 주제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. 하나님의 말 으로 이루어진 성경

은 수님의 산상설교 의 말 이신“천지가 없어지기 에는 율법의 일 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

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”(마 5:18)는 말 처럼 과거와 재를 오가며 지 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

사실을 확신하게 된다.

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체 인 법원칙과 법제도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기인 최소한 B.C. 1440년

경에 집필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.

한국 사회의 정치지도자, 종교지도자, 법률 문가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 교회의 성

도들처럼 성경에 입각한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 앞에 놓인 기본에 충실하게 된다면, 그동안 

하나님이 주신 법원칙에서 많이 이탈되어 가 된 혼란을 만들어온 한국의 법질서가 정립되는 계기가 

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.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.

27) 강성열 역, 오경개론, 13면.


